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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방 법 원

제 11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3가합104053  해 상( )

원       고 역시

 시  염 철

리  변 사 

피       고 주식 사 甲

사 乙

리  한   

담당변 사 주

변   결 2014. 2. 26.

 결  고 2014. 3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6,352,310원  에 하여 2014. 2. 18. 터 다 갚는 날 지  

연 20%  비  계산한 돈  지 하라.

2. 비용  피고가 담한다.

3. 1항  가집행할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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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년  시설 사 료 : 75,500,000원( 가가 세 )

납 간 : 2008. 5. 6. 지

제2조(사 간) 사  허가 간  허가  3년 내  한다.

제3조(사 료) 1년차 사 료는 낙찰 액  하고, 2년차  사 료는 공 산  물품

 시행  제31조 제3항에 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월할 계산에 어 1월 미만  수

는 할 계산한다.

청 구 취 지

주 과 같다.

이 유

1. 사실

  가.   2 상가동 철근콘크리트  (철근)콘크리트지  단  매시  

922.03㎡  같  지상 냉동창고동 철골철근콘크리트  (철근)콘크리트지  단  창고

시  지하1  창고시  138.68㎡, 1  창고시  348.23㎡는 원고  공 재산(행

재산  공공용재산) 다.

  나. 원고는 2008. 3. 28.  매시   매  339.04㎡( 용  296.81㎡ + 공용

 42.23㎡, 하 ‘  사건 매 ’ 라 한다)   창고시   지상 1  냉동창고 70.11

㎡( 용  36.67㎡ + 공용  33.44㎡, 하 ‘  사건 냉동창고’라 한다)에 하여 

찰공고  하 고, 피고는  찰에 찰하여 2008. 4. 18. 원고 터  사건 매  

 냉동창고에 하여 공 재산 사용·수 허가( 하 ‘  사건 허가’라 한다)  았다.

  다.  사건 허가  주  내용  다 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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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사 산  환) 사 간  끝났거나 허가취소  하여 사 산  환할 때에

는 조건 없  원고 사무소 담당직원  회 하에  원상태  환하여야 한다. 

제15조(사 ·수 허가 만료 후 허가 없  사 하는 경 ) 공 산 사 ·수 허가 간  만

료된 후에 다시 사 ·수 허가  지 아니하고 계속 사 할 수 없다. 만약  할 경

 공 산  물품  제81조 규정에 한 상  납   시행  제83조 한 

시설물  철거, 그  필 한 조  할 수 다.

제16조(사  손해 상 책 ) 사  제15조   본 허가 조건  행  태만 또

는 하거나 허가조건  내  행 라 하 라  원고에 손해  가했  때에는 그 상

 책  져야 한다.

제3조(사 료) 4차년  사 료는 70,805,130원  한다. 다만, 월할 계산에 어 1월 미

만  수는 할 계산한다.

제13조(사 산  환) 사 간 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  하여 사 산  환하

는 경 에는 담당공무원  회 하에  원상  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 적  성

질상 사 산  원상회복  필 한 경  사전에 원상 경에 한 노 매시  

사무소  승  얻  경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제15조(사 ·수 허가 만료 후 허가 없  사 하는 경  상  징수) 사 ·수 허가 간  

  라. 피고는  사건 허가 료   2011. 3. 17. 원고에게  사건 매 , 냉동창

고에 하여 공 재산  리  21  3항에 하여  사건 허가 간  2  

연 하여  것  신청하 고, 원고는 2011. 4.경 피고에게 허가 간  2011. 4. 20.

터 2013. 4. 19. 지(2 )  하는 공 재산 사용·수 허가( 하 ‘  사건 갱신허가’라 한

다)  하 다. 

  마.  사건 갱신허가  주  내용  다 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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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료된 후에 다시 사 ·수 허가  지 아니하고 계속 사 하는 경 에는 공 산  물

품  시행  제81조 규정에 한 상  납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사  손해 상책 ) 사  제15조   본 허가조건  행  태만 또는 

하거나 허가조건  내  행 라 하 라  원고에 손해  가했  때에는 그 상  

책  져야 한다. 

  . 원고는  사건 갱신허가 간  료하   2013. 3. 14.  2013. 4. 8. 피고

에게 ‘  사건 갱신허가 간  2013. 4. 19.  료 고, 찰공고가 진행 니 

허가 간 만료 지 원고에게  사건 매 , 냉동창고  원상  하여  것’  

통지하 다.

  사. 하지만 피고는  사건 갱신허가 간 료 후에도 계 하여  사건 매 , 냉동

창고  ·사용하 고, 에 원고는 2013. 4. 23., 2013. 5. 16., 2013. 6. 11. 피고에

게 ‘ 한 시  내에  사건 매 , 냉동창고  원고에게 원상  하고, 그러하

지 아니하는 경우 변상  과할 것’  고지하 다. 

  아. 그럼에도 피고가  사건 매 , 냉동창고  원고에게 하지 않  원고는 피고

에게, 2013. 7. 22. 변상  6,714,950원 , 2013. 8. 21. 변상  3,884,900원 , 2013. 9. 

3. 변상  4,661,890원  각 과하 다가 변상  못 었다는 안 행  감찰  

 후, 2013. 12. 16. 경 변상  25,055,920원( 단 간 2013. 4. 20. 터 2013. 

10. 15.) , 2013. 12. 17. 변상  8,357,410원( 단 간 2013. 10. 16. 터 2013. 

11. 15. 지) , 2014. 2. 3. 변상  8,087,820원( 단 간 2013. 11. 16. 터 2013. 

12. 15. 지) , 변상  8,357,410원( 단 간 2013. 12. 16. 터 2014. 1. 15. 지)

, 변상  5,122,280원( 단 간 2014. 1. 16. 터 2014. 2. 3. 지)  각 과하
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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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. 한편 원고는 2013. 3. 13.  사건 매 , 냉동창고에 하여 찰공고  하 고, 

피고 역시 에 찰하 나, 피고보다  찰가(142,000,000원)  시한 丙  

2013. 3. 27. 낙찰  었다. 

  차. 피고는 2013. 2. 17. 원고에게  사건 매 , 냉동창고  원상복 한 후 하

고, 2013. 9. 24. 변상   가산  6,796,260원, 3,896,390원, 2013. 10. 28. 변상  

4,014,390원, 2014. 2. 3. 변상   가산  25,204,180원, 4,899,690원, 3,990,000원, 

8,406,850원, 2014. 2. 12. 변상  8,087,820원, 8,357,410원, 2014. 2. 24. 변상  

5,122,280원  각 납 하 다. 

[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, 2, 4, 5, 6, 7, 10 내지 13, 15, 17, 19, 20 내지 24

,  4, 5 (가지  는 것  가지  포함)  각 재, 변  체  취지

2. 원고  주   에 한 단

  가. 원고 주  지

   피고는  사건 갱신허가 간(2013. 4. 19. 지) 료 후에도  사건 매 , 냉동창

고  계 하여 ·사용하여 다가 2014. 2. 17.에 야  원고에게 도함 , 

원고가  간 동안  사건 매 , 냉동창고  사용하지 못한 해  게 었고, 그 

액수는 2013. 4. 20. 터 2014. 2. 17. 지 원고가 丙 터 았  사용료 

118,268,493원(丙  찰가 142,000,000원 × 304/365)에  2014. 2. 17.  

 피고에게 과 었거나 과  변상  81,916,180원  공 한 36,352,313원

(118,268,493원 - 81,916,180원) 므 , 피고는 원고에게 행 에 한 해 상

  원  36,352,310원  에 한 지연 해  지 할 가 다.   

  나. 해 상책  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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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1)  사실에 하 , 피고는  사건 갱신허가 간 료  2013. 4. 19. 

후에는 건 없  원고에게  사건 매 , 냉동창고  원상  할 가 었

에도(  사건 갱신허가 13 ), 2014. 2. 17.에 러 야  도하여 원고가 

2013. 4. 20. 터 2014. 2. 17. 지  사건 매 , 냉동창고  사용하지 못하는 해  

게 하 므 , 피고는 원고에게  한 해  상할 가 다(  사건 갱신

허가 17 ).  

   2) 에 하여 피고는 2014. 2. 3. 원고에게  사건 매 , 냉동창고  도하  

하 나, 원고가  사건 매 , 냉동창고에  피고  건  가압 하여 

2014. 2. 17. 집행 터 압  보  변경허가   후에야 비   사

건 매 , 냉동창고  원고에게 도하게  것 므 , 2014. 2. 3. 터는 가 아

니라고 주 하므  살피건 , 피고가 한 거만   하  한 다가 

피고 주  사실  다고 할지라도 는 앞  본  같  피고가  사건 매 , 

냉동창고  원고에게 도하지 않  한 것 므 , 피고   주   없

다. 

  다. 해 상  

   통상  동산  단  하여 생한 해액  그 ‘차  상당액’ 라고 

할 것 고, 원고가 찰  ‘丙 터 았  사용료 상당액’  특별한 사 에 한 

해  피고가 그 사  알았거나 알 수 었   한하여 그 상책  진다고 

할 것 다(민  763 , 393  2항 참 ). 살피건 ,  사실에 하 , 피

고는  사건 매 , 냉동창고에 한 2013. 3. 13.  찰 차에 참가하여 그보다 

 찰가  시한 丙   사건 매 , 냉동창고  낙찰 가 었  알았고, 피고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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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 갱신허가 간  료한 후  사건 매 , 냉동창고  원고에게 도하지 않는 

경우 丙   사용하지 못하여 원고가 丙 터 찰가 상당  사용료  지 지 

못하게  것   알고 었  것  보 다. 라  피고는 원고가 丙 터 

았  사용료 상당액  특별 해  원고에게 상할 가 고, 피고가  사건 

매 , 냉동창고  한 2013. 4. 20. 터 2014. 2. 17. 지  사용료 액수는 

118,268,493원( 찰가 142,000,000원 × 304/365, 원 미만 림) 므 , 피고는 원고

에게 해 상  36,352,313원(사용료 액수 118,268,493원 - 피고에게 과 었거나 

과  변상  81,916,180원)  원고가 하는 에 라 36,352,310원  에 

한 지연 해  지 할 가 다. 

  라. 결

   라  피고는 원고에게 해 상  36,352,310원  에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

 사건 매 , 냉동창고  도한 다 날  2014. 2. 18. 터 다 갚는 날 지 진 

등에 한 특  한 연 20%  비  계산한 지연 해  지 할 가 다.

3. 결

  라  원고   사건 청 는  므   용하  하여, 주 과 같  

결한다.

재       사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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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사 재

            사 지


